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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중재 관련법의 연혁

 

 ◦ 1980. 12. 31.  언론기본법 제정,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 임) 도입

 ◦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도입

 ◦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

 ◦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  

                  도청구권’을 인정

 ◦ 1995. 12. 3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   

                  채택

 ◦ 2005.  1.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통합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의 자유와 책무의 명확화

     언론의 자유와 독립(언론중재법 제3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동법 제4조)이 명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격권(사망자의 인격권 포함) 보호의무(동법 제5조)가 강조되고 있다.

  (2) 적용대상 범위의 다양화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방송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1호).

  (3) 자율적 예방활동의 강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

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6조).

  (4)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등 보장 

    언론피해 조정 ․ 중재 등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그 국가사회적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언

론중재위원회를 독립 설치한다.

  법익․개인적 법익 침해

 ․ 시정권고의 필요성

 ․ 피해자 이외 제3자의 신청도 가능

  고소위원회의 결정

고와 그 내용의 외

부공표 및 언론사의 

시정

형사처벌

 ․ 범죄구성요건해당성

 ․ 고의․과실과 위법성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 법원의 형사소송절차 형벌




